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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약싶사의 추진가I요





n  게약심사의 의의

1-1 목 적
〇 계약심사는 사업비 원가산출 및 최저가 입찰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〇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합리적인 저가심사를 통한 시공품질 항상 등 
〇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운영근거
〇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_항)
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〇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〇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 지침

1 - '추진경과
(〇',d8. 7. 1 : 계약심사팀 설치(4명) f  

O m  8. 25 : 계약심사업무처리치침 제정 1 
O m  8. 29 ;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공포

/  \  乂， ’  一：、_____  ᅳ ， '  、수여，、典

/〇 ；08. 9. 1 : 계약심사업무 개시(도)
KT) W . 6. 24 :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개정 

O '09. 7. 1 : 계약심사2팀 설치(3명)
〇 '09. 7. 10 :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사군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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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직현황

O 구성 : 2팀 7명

〇 분장사무
- 계약심사1팀 : 도 발주사업 원가계산 심사 • 조정
- 계약심사2팀 : 시 • 군 발주사업 원가계산 심사 • 조정

1-5 운영방향

〇 계약심사의 전문성 강화
- 분야별 원가심사 전담인력 배치로 능동적 심사 추진
- 주기적인 전문교육으로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
- 계약심사기법 개발을 위한 정기적 연구•연찬활동 실시

〇 저가심사의 병행
- 원가구조를 알아야 합리적인 저가심사가 가능

계 약저가심 乂}입 찰설 계 
(원가계산)

구 분 계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비고

계 7 3 2 2

5 급 2 2

6 급 2 1 1

7 급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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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게약심사 대상 및 처리절차

2-1 계약심사* 대상 및 범위
〇 심사대상 기관

-  도 :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처, 사업소 
-  시•군 ： 본청(구청 포함) 및 직속기관, 사업소 
-  지방공기업, 출연기관(50%이상 출연기관)
※ 시•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한함

〇 심사대상 금액

공 사 요  여 
〇 一- «

CZD 3ZE  
호  C 5 비 고

5 억원이상 
(전문 3억원)

2 억원이상 2천만원이상 추정금액 기준

2-2 계약심사 제외사업
〇 법령상 의무 조달발주사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의무 조달발주사업 외 일반적으로 조달계약 의뢰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

〇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 
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일반적인 재해복구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심사하며 그 처리기간이 
10일내에 가능하므로 심사제외 대상이 아님

〇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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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약심사* 처리절차

〇 계약심사 흐름도

〇 처리기한 : 10일

〇 업무처리 절차
① 심사요청서 접수

後 심사요청서류 검 토 : 서류 미비 一> 보완(발주부서)
③ 심사처리(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④ 심사결과(초안) 보고 : 팀장(필요시 과장)
⑤ 심사결과 요청부서와 협의 : 이견제시 수 재검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⑦ 심사결과서(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 작성
⑥ 심사결과(최종) 보고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述) 심사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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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  게약심사 실적

3-1 심사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 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409건 303,818 286,603 17,215 5.7%

2008 47 13,694 12,801 893 6.5

2009 362 290,124 273,802 16,322 5.6

3-2 분야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심사건수 심사요청 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409건 303,818 286,603 17,125 5.7%

공 사 114 229,774 217,792 11,892 5.2

용 역 59 33,676 30,953 2J 23 8.1
a  n 236 40,368 37,858 2,510 6.2

3-3 기관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심사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g  :가 OH 절감률

계 409건 303,818 286,603 17,215 5.7%

소계 304 179,119 170,343 8,776 4.9%

도
본 청 85 117,576 112,680 4,896 4.2

직속기관 79 21,040 19,757 1,283 6.1

출연기관 140 40,503 37,906 2,597 6.4

시 • 군 105 124,699 116,260 8,439 6.8

※ 평균 처리심사기간 4.7일

- 공사 7.4일, 용역 5.2일, 물품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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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가심사

2. 용역 원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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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  못사 워가심사

1-1 심사 방법
〇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품셈 적용의 적정성 여부,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 여부,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〇 원가를 재 산출함을 물론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1-2 공사의 분류
〇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수리 • 기타공사 등으로 분류

①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 •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②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③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④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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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등을 수리하는 공사

⑥ 기타공사 : 지하수 개발공사, 소음 •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

1-3 공사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시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내역화길 등 확인 :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③ 심 사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검토 i
• 기계경비산출서,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삼사내역 수함(토목, 건축 전가 조경 등)
• 업무 담당자— 심사팀장<필요시 과장)

⑤ 삼사요청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ᅳ 계약심사팀장 구 과장 또는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 심사부서 수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및 실적관리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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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ᄋ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공사추정금액

• 토목, 건축 등 종합공사 : 5억원 이상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 3억원 이상 
° 심사요청서(서식 1)

제 줄서 류 
누락 여부 

확인

〇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 • 
신공법인 경우 관련자료 등 

。 복합공사(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파일 
확인

◦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공종 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 특히 일위대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가 안 된 경우가 많음

기 타 ᄋ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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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① 원가계산서 검토

항 목

원가계산 
작성 방식

검 토 내 용
ᄋ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 
※ 참고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〇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 적정여부 

※ 참고기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제경비율」조정계수
〇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〇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 건설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〇 안전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 '예'1.81% 

시 3,294천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 
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치세 ᄋ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 타 〇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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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내역서의 
수량 확인

ᄋ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〇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〇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 할증 
과다 여부

〇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랑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
가설공사 등

〇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 
+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〇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 
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 
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〇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〇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〇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 
여 야간할쭝s  쏘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〇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〇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 
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〇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에도 포함 
계상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ᄋ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 

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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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위대가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실적 공사비 
적 용

〇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 일반공사 70억 원, 전문공사 7억원 이 상

표준품셈 
적 용

〇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〇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〇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〇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〇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 여부

실시 공 
과정 

미 반영

ᄋ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 
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 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〇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 
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〇 시 방서, 도면, 내 역 서, 일위 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〇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의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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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가조사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단가 
적용 여부

〇 노임단가, 기계경 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ᄋ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중물가 

조사지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〇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〇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〇 견적서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ᄋ 단가적용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〇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〇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〇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⑤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소요장비 

적정성

〇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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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검 토 내 용

단가
적용여부

〇 중기가격을 ᅪ정하게 ᅨ용하였는지 여부 
ᄋ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〇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⑥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조달구매 
단가

〇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 중자 재 
단가

° 시중물가자료 활용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 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는 별도 견적처리 가능

견적 단가

〇 견적단가 확인
- 제작 및 특수규격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 가격

□  장비가격 확인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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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〇 건설기술관리법 
〇 건설산업기본법 
〇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〇 전기공사업법 
〇 전력기술관리법 
〇 정보통신공사업법 
〇 소방시설공사업법
〇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〇 소음진동 규제법 
〇 지하수법

2) 예규, 고시, 지침 등
〇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해양부)
〇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〇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해양부)
〇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지식경제부) 
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해양부)
〇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〇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〇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행정 안전부)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〇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4) 설계관련 공통대가
〇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〇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〇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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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자체 건설공사 설계기준 

〇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O  전문기관에서 조M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O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〇 측량 노임단가(국립지리원)

〇 엔지니어링노임단가<과학기술부)
〇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句 제경비율 산출근거
〇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〇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O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O  건설신 기술품셈 (한국건설신기술협회)
〇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 견적기준

8) 관련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
〇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〇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울산광역시 등)

〇 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O  조달청 나라장터 (w w w .g2b.go.k r)

- 자재단가 및 관련법령 확인
O  건설기술연구원(건설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O  건설계약연구원(w w w .csr.co.kr)

- 기계경비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〇 대한건설협회
〇 한국건설감리협회 
O  한국조달연구원 

〇 한국지방계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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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사 원가계산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 설 비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 상 비 

안전점검 비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_________

소 계 

순 원 가

일 반 관 리 비 _

이________________©______

총 원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I 
부 가 가 치 세

■十-

공

사

원

경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A ) 

소 계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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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총괄표
<예시〉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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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역 원가심사
■■緣玄- -

2-1 심사 방법
O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원가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설계 내 

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 적정여부, 경비항목의 
수량 및 단가 적용 적정여부,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여부, 설계서간 불일치 및 오류 
사항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2-2 용역의 분류
O 「지방계약법」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등 

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 
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①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 하 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②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 
가계산서 작성

③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을 말 하 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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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역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ᅯ 심사부서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서류배분

③ 심 사
• 원가계산다 과업내역서 등 단가산출 적정성 검토
• 용역의 방법 및 기타 사항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ᅳ 심사팀장(필요시 과장) ;

⑤ 삼사요청 부서와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또는 국장 1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I

⑨ 심사 결과 통보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및 실적관리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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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ᄋ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 줄서 류 
확 인

〇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 
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추가 업무관련 자료

- 기타 참고자료(적용근거, 견적서 등)
(누락시 보완요구)

내역화일 
(엑셀문서) 

확인

〇 내역서, 투입인원산출서, 적용분야의 연계(연 

동체계) 여부 
(미연동시 보완요구)

기 타 〇 당해용역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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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1)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 

①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ᄋ 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〇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〇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여부 
〇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여부 
〇 도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 일반관리비 적정여부
-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요율 적정여부

② 건설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ᄋ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〇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 
산정 여부

〇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〇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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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내역 검토 

① 산출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〇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〇 주•야간 등 실 상황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〇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〇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 여부

〇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〇 노무비의 월단가(M / M )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한지 여부(정보통신용역)

ᄋ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중복) 적용 여부

공종별 
물량 확인

ᄋ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〇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〇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 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 재료 및 노무량 적용상 내용 확인
(예 :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〇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 여부

실시공 
미 반영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일관성 유지

〇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 
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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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〇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하였는지 여부

ᄋ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ᄋ 견적가 적용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하였는지 여부

〇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ᄋ 부가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ᄋ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〇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〇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ᄋ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예)폐기물처리용역 등

작업량
산정

〇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〇 공사 등 수량발생원과 물량일치 여부 
〇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기 타 〇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32 ♦ 분야별 계약심사 매뉴얼



2-5 참고 자료

1) 관련 법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2) 기타 자료
O  조달청 표준용역 관련자료 및 기준(w w w .pps.go.kr)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〇 각종 협회의 원가산정 공표자료(기획재정부 등록기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2006.5.25)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교육과학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 기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O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〇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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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용역 기간 : 200 . . . ~ 200 . . .( 개월) (단위 : 원)

<예시〉

기술용역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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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용 역 명 :

。용역 기 간  : 200 . . . ~ 200 . . .( 개월) (단위 : 원)

<예시〉

일반용역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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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용 역 명 :

。용 역기 간 : 200 . . . ~ 200 . . .( 개월) (단위 : 원)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연 구 활 동  비 도립대만 해당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반관리비 ( )%

⑤ 이 윤 ( )%

⑥ 공 급 가 액 (③+ ® + ⑤)

⑦ 부가가치세 ( )%

용 역  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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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해당사항만 기재)

1. 인건비
가. 총 액

구 분 계
기준단가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연 장 
근무수당

야 간 
근무수당

휴 일 
근무수당

상 여 금
퇴 직 
충 당 금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도립대 교수 정규직 인건비는 제외, 충북개발연구원 정규직의 인건비는 자체 방침 적용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 업 종사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 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계

연 구 원

계

연구보조원

계

보 조 원

계

합 계

※ 담당과업은 연구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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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액

(1) 연장근무수당

구 분 연장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원수 시간수 소요금액

1 일 누 계 1 인1 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2) 야간근무수당

구 분 야간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 원 수 시 간 수 소요금액

1 일 누 계 1 인1 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3) 휴일근무수당

구 분 휴일근무사유 근무일수
인 원 수 소 요 금 액

1 일 누 계 1 인1 일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4) 상여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기본급월액
지 급  율 
(연간)

소요금액

1 인당(월)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5) 퇴직충당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소 요 금 액

1 인 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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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여비 

(1) 출장내역

2. 여비

구 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기간

박 乂 일 수

책임연구원 명 박 일

연 구 원 명 박 일

연구보조원 명 박 일

계

(2) 소요금액

1 인당

구 분
계

숙박비 
( 박수 X 단가)

일비
(일수 X 단가)

식비
(일수 X 단가)

운임

(일수X 단가)

누계

책임연구원
( ) ( ) ( ) ( )

연 구 원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계

나. 국외여비 

(1) 출장내역

① 출장목적 :

② 출장인원 : 명(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③ 출장지역 :

④  출장기간: 〜  ( 박 일)

⑤ 주요일정

일 자 활 동 사 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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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금액

1 인 당

구 분 인원수
계

항 공 료  

(실비계산)

일 비 

(일수X 단가)

숙 박 비 
(박수X 단가)

식 비 
(일수X 단가)

준비금 

(기준액)

누 계

책임연구원
( ) ( ) ( ) ( )

연 구 원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계

3. 유인물비

건 명
인쇄방법 및 내용

규 격 부 수 면 수 단 가 소요금액
용지종류 색도，특수사양 등

표지 표지 표지
본문 본문 본문

표지. 표지 표지
본문 본문 본문

표지 표지 표지
본문 본문 본문

표지 표지 표지
본문 본문 본문

계

※ 옵셋인쇄인 경우 별첨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조달청양식)를 작성 첨부할 것.

4. 전산처리비

사용품목 규 격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 토너 가격 산출시 프린터 및 복사기의 제품명과 기종을 기재할 것

5.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품 명 용 도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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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비
가. 회의개최내역

구 분 

(회의명칭)
개최목적 개최회수

참여인원 (1 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계

나. 소요금액

구 분

1 회당
누계

계
참석수당 

( 2 『원、 《가)
발표 수당 

(《원추三가)
음료식대 

(인원수X  단가) 기 타

( ) ( ) ( )

( ) (  ) (  )

계

7. 임차료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회수
소요비용

1회당 누계

계

8. 교통통신비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회수 소요금액

1 인당 누계 1 회당 누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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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편료

우편종류 발송목적 발송건수
소요금액

건당 누계

계

다. 전신전화비

구 분 사 유 소요금액 산출근거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9. 감가상각비

가. 산정금액 : 

나. 산출근거 :

10. 연구활동비 (도립대만 해당)

구 분 인원

도립대 교수 인건비 (1 인당)
소요금액

(인원*인건비*7%범위)계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충당금 

및기타수당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계

※ 도립대교수의 인건비는 원가(연구활동비)산출을 위한 계상만 하고 실제 지급은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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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관리비

순 원 가 일반관리비율 

(%)

소요금액

(순원가★일반관리비율)
인 건 비 경 비 계

♦  인건비 중 도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도립대 교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산출을 위한 기준 

으로 계상만 하고 실제지급은 하지 아니며, 충북개발연구원 정규직 인건비는 자체방침 적용

※ 제출서류

1.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학력, 경력 등 ): 수의계약인 경우

2. 비목별 기초계산서 금액•수량 산출기준 근거자료(견적서 둥)

3.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읍셋인쇄인 경우)

4. 도립대 교수 둥 정규직 인건비 내역서(도립대,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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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 원가심사

3-1 물품의 개요

〇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 
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 

를 거치는 것이며,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 

입하는 것으로 구분
〇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물품(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 • 소매업자도 그 
자격이 있음이 원칙

3-2 물품의 분류

① 제 조 :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품제조를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② 완제품 :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 제외) 등 물품 구매시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③ 인쇄물, 기획편집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의 사양에 따라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거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획 편집(디자인)요금의 별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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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품구매 등 심사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내역파일 등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서류배분

③ 심 사
• 사양서 검토 가격조시(조달가 견적가 물가정보지 등)
• 제조원가분석 검토, 계약방법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필요시 과장)

⑤ 삼사요청 부서와협의 • 심사결과 발주부서와 협의 :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심사결과서 작성 - 제조: 일위대가서, 제조원가계산서

- 물품 및 인쇄 :산출금액 내역서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수 과장 i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

⑨ 심사 결과 통보 • 심사부서 구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i
및 실적관리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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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ᄋ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1건 구매 금액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 줄서 류 
확 인

〇 산출기초조사서, 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포함), 
시방사 사양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〇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확인 
〇 서류 미비시 발주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기 타
〇 심사전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사양상의 의문사항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질의•파악

2) 심사 

①  물품《제조)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ᄋ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 
정 기판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 
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 조사가격, 가격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 
(물가자료,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견 
적가격, 출장조사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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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검 토 내 용

원가계산서

〇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 

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함
- 작업설•부산물 등 : 고재 발생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계상함
〇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 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  공사, 제조부분을 분리 각각의 노임 적용

- 간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 
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9.8%(당해년도 비율적용) 
〇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경비의 합계액

- 기타경비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5%
◦ 일반관리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재료비+노무비+경비)X비올] : 조달청 生7%이내 적용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7% 이내

◦ 이 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f(노무바—경바f 일반관리비)x 바원 ： 제조구매25%。]내

※ 제조물품을 설치할 경우 제조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여부를 확인,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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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완제품)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ᄋ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 
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 
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물가자료, 월간거래가격, 
유통물가)

- 출장 조사가격

〇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심사대상 물품별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발주부서 요청금액과 심사금액 비교표 작성

ᄋ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조사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총계집계 후 절감액 산출
- 특히,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의 부가가치세 마상 여부 확인

〇 다품종 물품구매시 업태(업종》등을 고려 품목별로 분리구매
-  다품종 물품 구매 추진시 물품의 용도별 유사성, 판매처의 취급 

전문성 및 자격 등을 간과하고 통합하여 일괄로 물품 가격을 
조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발주부서는 업종별 
로 분리 발주되도록 사전협의 
예 1) 전기재료 • 프린터잉크 • 문구류 등 혼합구매 
예 2) 각종 시약류 • 과학기기류 등 혼합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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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쇄물• 기획편집

항 목 검 토 내 용

인쇄물 
규 격 
산 정

◦ 인쇄물 규격(절수) 산정 적정 여부
- 인쇄물의 가로x 세로 규격을 캐드화면 4x6전지 

및 국전지 규격에 시연하여 적정규격 산정 
※ 낱장인쇄물, 제본(스프링제본은 예외)을 요하는 

책자 인쇄물 여부에 따라 규격 산정이 달라짐 
(예： 12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국8절로 산정, 18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16절로 산정)

용지단가 
산 정

ᄋ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 여부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외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가 적용 

※ 지류생산업체, 수입지 판매업체 고시가는 실거래가
가 아님

- 국판(국전지)은 4x6전지 단가의 69.4% 적용 
^  물가정보지는 4x6 전지 기준임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ᄆ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 손지율을 인정하므로 작업설은 용지대에서 감적용

전자조판 
및

편집료 
산 정

〇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 여부
- File 제공의 겨우 책자 내지 면수에서 10% 감조정
- 조판료는 실규격 단가 적용
(예 : 12절인데 제본을 고려하여 국8절로 규격 산정 
한 경우 조판료는 실규격인 12절 단가 적용. 봉 
투의 경우 실조판랑을 감안하여 조판단가 조정)

- 조판할증 또는 감액요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 추가인쇄의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제외함
- 기획편집료(디자인)를 별도 지출할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기획편집료에 포함되므로 산출항목 
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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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검 토 내 용

필름출력 비 
및

인쇄판대 
산 정

。 필름출력비i  인쇄윤奇 산정 적정 여부
- 얄반추로 표지 4절 내지 2절로 산학국판은 권절 행획 

※ 국2잘 국4절은 2잘 4절 인쇄판 단가의 69.4% 적용
- 인쇄물량 날개표자 앙면인쇄 여부에 따라 2절 또는 전지 

인쇄로 조정
- 표^는 용자i 요량  ̂5연 아상 잉면인쇄일 경우 필름출력과 

인쇄판대를 2대로 산정

인쇄료 
산 정

〇 할증(두꺼운 후지, 박엽지, 베다인쇄, 별색인쇄 등), 감산 
요인(국판계열 인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〇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여부 검토 적용 
※ 이 때 인쇄통수는 용자소요링(옌 x 연당통수(2절 인쇄는 

1,■ 통 /4절 인쇄는 2,000통/전지인쇄는 500통)

조달기준 외 
가공비와 

기획편집 료 
산 정

〇 조달기준 이외의 가공비 적정여부 산정
- 하드카바 합지가공비는 규격과 부수에 따라 달라짐
- 봉투가공비는 규격봉투 여부와 물랑에 따라 단가 상이
- 중철제본료는 면수, 규격에 따라 단가 상이함
- 양면테이프 가공비는 수작업이므로 물량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큼
- 리플릿 등 접지비는 특수접지 여부, 수량에 따라 다름
- 용지 재단비용은 조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표날개 접자비는 제본료에 포힘되므로 별도 신정지 않음" 

(단 250g아상 두까  ̂후^는 오^가§비를 산정할 수 았§)
〇 기획편집디자인료 산정

- 기획디자인비는 면당 거래단가X면수 또는 
전자편집디자인공 노임X인원X작업일수 적용

- 번역 김수료는 한국i 번역선]터 등 번역̂程•기관 견적가 적용
- 사잔촬영, 일러스트 등은 컷수 규모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교정솨1 시우1#^ 등은 ^ 에  따른 « ■거라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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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검 토 내 용

기타 산정 
오류 

검 토

〇 미색모조 80~100g, 양면1도 인쇄는 경인쇄로 산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읍셋인쇄로 산출한 경우에 
는 경인쇄로 인쇄방법 조정 

※ 부수가 작고 면수가 많은 책자의 경우 경인쇄와 옵 
셋인쇄의 산출금액의 차이가 큼(경인쇄가 훨씬 저렴) 
(단, 미색모조지에 양면1도 인쇄이지만 사진이 다량 
삽입되는 책자, 제본방법이 반양장인 경우는 읍셋 
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함 또한 매트지, 라이 
온코트지, 아ᄐ지, 뉴플러스지 등은 경인쇄가 불가 
함에 ^의)

일반관리비
와

이윤 요율
조 정

〇 일반관리비와 이율의 요율 적정 적용 여부
- 옵셋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4%, 이윤 25%이내 
.  이윤 계상시 재료비(용지대 등)제외 여부 확인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기포함 
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기획편집료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적용

3-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짜•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〇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〇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〇 기타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등)

2) 기타 자료

〇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 
〇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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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 (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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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수입원가계산서 (수입완성품)
。수 량 : 
。수입기간 :

、 、 之 :
금액 구성비 비 고

FOB  가격
수입면장의 외화표시가격에 금 

융결재원의 기준환율/재정환율

C〒)
운임 (해상/항공) 유사실적요율

제 자

대 보험료 유사실적요율

조

소 계 CIF 가격

신용장개설수수료 FO B 가격 * 요율

원

수

통관료 C IF가격 * 요율

보세창고료
(CIF + 관세)*(기본요율 + 1일

부
할증 * 보관일수)

대 하역료 하역요율
가

비

용 국내운반비 국내운반요율

소 계

일반관리비 ( )% (물자대+ 수입부대경비)*요율

이 윤 ( )% (수입부대경비+일반관리비)*요율

관세 물자대 * 관세율

수입 제세

특별소비세 (물자대+ 관세) ★ 특소세율

교육세 특소세액 * 교육세율

소계

부 가 가 치 세
(물자대+ 수입부대비용+ 일반관리 

비 + 이윤+수입제세) * 부가세율

총 계

명 

격 

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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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조원가계산서
。수 량 :  
。제조기간 :

명 

격 

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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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田 품 명: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졌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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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산출근거 (단위 : 원)

<예시〉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 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전 

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인 

쇄물 심사에는 반드 

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필 

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 

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 (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10%)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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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사레

충청북도

r





1. 공사 심사사레

1 -1 . 도로 확•포장공사

1- 2. 도로 위험구간 개선공사

1- 3. 도로 보행환경 조성공사

1 -4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 5. 하 수 관 거 정 비 공 사

1- 6. 생태하천 복원사업 

1- 7. 연구시설 신축공사 

1- 8. 공예공방 건립공사 

1- 9. 교육관 건립공사 

1-10. 체육시설 돔 설치공사 

1-11. 공연시설 보수공사 

1-12.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1-13. 산업단지조성 전기공사 

1-14. 상수도시설 계측제어공사 

1-1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1-16. 문화재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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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L=2.3krrv B=8.0m
- 배수암거 L=624m
- L 형옹벽 L=193m

〇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S  CZ3 — 1 절 감를

2,438,631 2,117,897 320,734 13.15%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09년 건설표준품셈 
O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문양거푸집등 중복 계상된 수량 조정
- 문양거푸집은 거푸집의 한 유형으로 중복수량 감 조정 

〇 콘크리트 타설 적용 기준 조정
- 암거, L 형옹벽의 콘크리트타설 : 직접타설 구 펌프차 타설 

〇 현장사무실 규모를 직접노무비 총액기준 규모로 조정 
O 미끄럼방지포장 구간 시설기준에 의거 조정
- 신설도로 마찰계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을 충족
- 내리막 경사 곡선부등 사고예방 차원의 일부 구간으로 조정 

〇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강관비계 외 34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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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 위험구간 개선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도 사업소 
〇 공사개요

- 도로 선형개량 L= 1.12km , B= 8.0m
- 흙깍기 27,347m3, 흙쌓기 5,500m3
- 아스콘포장 121.5a

〇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저  기 _ 애  S  CD 一 1 절감률

1,449,236 1,301,036 148,200 10.2%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09년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〇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구조물 산출 수량 조정

-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필요한 가설방음벽(L=62m) 시공제외 

〇 기계경비 조정 : 표준품셈 적용
- 굴삭기와 대형브레이커 조합시 잡품비율 16%

O 일위대가 조정 : 표준품셈 적용
- 사토운반비 : 덤프트럭 이동속도를 도로기준에 맞게 조정

- 가설방음벽, 안전시설목 : 가설 자재에 대한 손율 적용
〇 자재가격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계가격 조사
- 경유 외 4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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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도 사업소 
〇 공사개요

- 도로 확포장 및 인도설치 L= 1.03km , B= 20.0m
- 상수관로 L= 1,545m
- 아스콘포장 138a, 소형고압블록포장 49a 

〇 발주유형 : 토목공사

1-3 도로 보행환경 조성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즈 J :가  OH S  CD 一 | 절감률

1,810,320 1,625,888 184,432 10.2%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09년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〇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토공 산출 수량 조정 : 토공 수량 유동표 적용 오류 조정
- 구조물깨기 수량은 흙깎기 수량에 감산 적용
- 표토제거 수량은 흙쌓기 수량에 가산 적용 

〇 기계경비 조정 : 표준품셈 적용
- 굴삭기와 대형브레이커 조합시 잡품비율 16%

〇 일위대가 조정 : 도 설계기준 적용
- 터파기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기계터파기 적용

〇 자재가격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계가격 조사
- 혼합골재 : 견적가 수 가격조사지
- 경유 외 4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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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송수관로 L= 2.2km (D=250〜 400mm )
- 배수관로 L=41.7km (D= 50〜 400rran)
- 3ᅫᅀ

〇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저 :가 OH S  CD — 1 절감률

7,557,790 6,962,130 595,660 7.88%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09년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〇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O 제경비요율 실적공사비 제경비 기준으로 조정
- 안전관리비, 기타경비를 기초금액 상한비율 이내로 적용 

〇 기존 도로부 골재 재활용(충청북도 도로설계기준 적용)
- 기존도로 골재를 포장복구시 동상방지층재로 유용

〇 차량통제를 위한 교통신호수는 예정공기 기간내 조정 배치 
〇 하천부 관로매설시 현지여건을 반영 가물막이 구간 조정
- 하천부 전 구간에 대한 가물막이를 유수 횡단구간만 반영 

O 실적단가 적용 기준시점 조정 : '09상반기—'09하반기
〇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볼밸브 외 1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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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하수관거정비 1식 

• 오수관로(200〜 30Qmm) L=3.6km 
. 배수설비(100 '150mm) 288세대

〇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S  :가 〇H S  C=J — 1 절 감 률
2 ,366 ,121 2 ,1 5 2 ,8 2 8 2 1 3 ,2 9 3 9 .0 1 %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09년 건설표준품셈 
〇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터파기등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조정 
〇 단가산출 및 적용기준 조정
- 기존도로 골재를 선택층재로 유용
- 기존골재 유용에 따른 사토량 절감
- 교통신호수, 안전펜스, 야간유도등 등 교통안전관리비 항목은 

경비성 항목으로 조정
- 조립식간이흙막이(SK패널)적용 단가를 시공업체 제시단가를 

조달청 제공 시장 시공단가로 조정
〇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도로용 페인트 외 6개 품목

계약심사 실무편람 ♦ 65



1-6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생태하천복원 L=2.67km
• 호안블럭 969m, 산책로 616m
• 목교5개소 및 여울낙차공 13개소 

〇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  가 _ 〇 H S  CD — 1 절 감 률

1 ,1 8 8 ,4 0 0 9 7 8 ,9 0 0 2 0 9 ,5 0 0 1 7 .6 3 %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09년 건설표준품셈 
〇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징검다리돌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 의한 전석쌓기로 조정 
O 관목류 식재 밀도를 고려 단식에서 군식으로 조정
- 표준품셈에 의거 기준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 군식으로 적용 

〇 터파기, 되메우기등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조정
〇 사토 및 골재운반 덤프트럭 이동속도 조정 
〇 트레일러 및 자주식 중기운반을 실제 현장투입 장비를 

고려 운반횟수 조정
〇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징검다리돌(포천석) 외 5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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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시설 신축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도 
〇 공사개요

- 규 모 : 크,349.74!̂ 2(건축 연면적 l ,l 26.27m2)
-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 내 용 : 사무동(722), 연구동(期0), 야외사육지 (1,刀8) 등 

〇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경 기，OHS  CZJ 一1 절 감 를
2 ,2 7 5 ,2 6 4 2 ,0 4 1 ,6 7 0 2 3 3 ,5 9 4 1 0 .2 7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 2008년 건설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〇 일위대가 산출기준 조정 : 표준품셈 근거
- 콘크리트타설(펌프차) 노무비 및 펌프차 작업능력 조정
- 덤프트럭의 천막덮기 및 해체시간을 자동덮개로 조정

〇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계가격 조사
- PE이중벽관 외 5종

〇 원가계산 제경비 조정 : 안전관리비
- 관급 포함 비율 관급제외 1.2배 

〇 현장여건에 맞는 공종 변경
- 강관비계매기 강관틀비계매기 

O 원형거푸집 1회를 2회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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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예공방 건립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연면적 : 554m
- 규 모 :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슬래브

〇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저 OH S  CD 一1 절 감 률

5 4 9 ,9 2 3 5 0 6 ,3 5 2 43 ,571 7 .9 2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 2009 건설공사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관급자재를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O 별도의 부지조성공사로 인한 불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처리 공정 
제외

〇 공사기간에 의한 강관비계 존치기간(6개월—3개월) 조정 
O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 조정
- 공방, 창고, 휴게실의 바닥마감재 화강석 구 데코타일로 변경 

〇 이중 산정된 타일압착붙임의 청소 및 비빔품 제외
〇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포천석 판재 외 19개 품목의 자재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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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육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연면적 : 2,191m
- 규 모 :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슬래브

〇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  기，애 S  CD 一1 절 감 를
3 ,6 9 0 ,5 0 0 3 ,5 0 3 ,0 8 2 1 8 7 ,4 1 8 5 .0 7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〇 2009 건설공사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를 제외하여 재 산정 

〇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조정

- 이중 산정된 타일압착붙임의 청소 및 비빔 품 삭제
- 과다 계상된 수성페인트 수량 및 품 조정
- 과다 계상된 SIP장비 조립 및 해체비 1/2 조정 

〇 아스콘재료비에 대한 운반비 삭제(현장도착도》

〇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스틸그레이팅 외 59개 품목의 자재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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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체육시설 돔 설치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연면적 : 7,613m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정구장8면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막구조/슬래브

〇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  :가  OH S  CD 一 1 절 감 률

1 ,323 ,201 1 ,2 1 2 ,0 7 9 1 1 1 ,1 2 2 8 .4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 2009 건설공사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O 터파기 공법 및 잔토처리 운반거리 조정

- 기계(90%)+인력(10%) 터파기를 기계(100%)로 변경
- 잔토 운반거리(건축1此마 토목4km )를 4km 로 일괄 적용 

〇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조정
-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경량칸막이 철거 품 60%로 조정
- 재료비에 시공비가 포함된 적산목 붙이기의 노무비 삭제
- 이중 산정된 타일압착붙임의 모르타르 비빔 품 삭제
- 과다 계상된 기계설비 배관 및 위생기구설치 품 조정 

〇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스테인리스 강관 외 33개 품목의 자재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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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연시설 보수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연면적 : 19,740m
-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
- 내 용 : 관람석 확대, 내부마감 및 음향설비 교체 등 

〇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저 기•애 S  □  —1 절 감 률

3 ,4 7 1 ,9 8 5 3 ,2 9 2 ,1 5 7 1 7 9 ,8 2 8 5 .1 8 %

□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 2009 건설공사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O 강관조립식말비계 및 강관비계 존치기간 조정

- 공사 예정공정표에 의거 6개월 구 3개월 조정

O 이중 산정된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운반비 삭제 

〇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조정
- 과다 계상된 내부 벽체 및 천정 마감재 철거 품 조정
- 단풍나무후로링 설치 품 마루널깔기 품으로 조정

- 목공사 공종의 먹매김 품 시공 여건을 고려 마무리 먹매김 품으로 조정 
O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적용

-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외 20개 품목의 자재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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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출연기관
〇 공사개요

- 연면적 : 1,491m
-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
- 내 용 : 내부마감교체 및 인테리어 등 

〇 발주유형 : 실내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  기_ 애 S  CZ3 一1 절 감 률
3 6 6 ,1 1 3 3 1 0 ,0 2 4 5 6 ,0 8 9 1 5 .3 2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〇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계가격 조사

- 수성페인트 외 6종

〇 작업부산물(고철, 스테인리스 등) 공제단가 시중 최고단가 적용 

〇 현장여건에 맞는 공종 변경

- 기존바닥위 데코타일 붙임 _누 바닥 청소 후 왁스시공

〇 고가의 수입품 자재를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자재로 변경

- 자작나무합판 구 인테리어벽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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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산업단지 전기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도 

〇 공사개요
- 가로등 및 보안등 493본, 제어반 20면
- 공원등 38본, 제어반 4면
- 교통신호설비 8개소

〇 발주유형 : 전기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  가_OH S  CD 一1 절 감 률

1 ,8 1 5 ,1 3 2 1 ,712 ,431 102,701 5 .6 6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 2009년 건설•전기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O 일위대가 산출기준 조정 : 표준품셈 근거

- 합판거푸집 4회 구 합판거푸집 6회

O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계가격 조사

- 내수합판 외 53종

O 잔토처리 방법 변경

- 기계 90%+인력 10% — 기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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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상수도시설 계측제어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제어계측공 1식
• 유량계등 계측제어 설비
• c c r v 설치, 원격제어장치 설치

〇 발주유형 : 계측제어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ai 가，애 SC]  —1 절 감 률
4 0 1 ,2 2 0 3 5 4 ,3 8 0 4 6 ,8 4 0 1 1 .6 7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09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O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〇 적용노임단가 기준시점 조정
- '09상반기〔09.1.1) 구 '的하반기 ('09.9.1)

〇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제경비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건설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수수료 반영 

〇 수위계, 금구설치, 하우징설치, 적외선 감지기 설치품을
전기•정보통신품셈에 의거 단위인력 조정 

O PLC프로그램 시운전비는 관련공사 시방서에 의거 도급자 
시행(시운전비 설치자 부담) 공종으로 시운전비용 제외 

〇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유량계 외 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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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공사개요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식 
• 설치용량 50KW

〇 발주유형 : 전기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  가 _ 〇 H S  CD — 1 절 감 률

145,651 1 3 4 ,7 1 4 1 0 ,3 9 7 7 .5 1 %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09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O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〇 수량산출 오류 조정
- 철골가공조립, 철골세우기, 잡철물제작설치 등 자재할증에

따른 수량할증분 감
O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근거 조정(표준품셈》
- H 형강부재(Roolled shape)의 철골가공조립시에는 기본 철골

공수의 71%로 산정

- 잡철물 제작설치시 제작인력품을 기준으로 공구손료 산정
- 철골가공시 일일 작업기준 작업량 조정 : 8 — 15ton / 일

O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각재(미송) 외 9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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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문화재 보수공사

□  사 업 개 요  

〇 발주부서 : 사군 

〇 공사개요
- 내 용 : 산성보수1식
• 성벽 보수 L=94m

• 잔디식재 370m2, 잡목제거 1,045m 등 

〇 발주유형 : 문화재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저가_ OH S  (=3 —1 절 감 률
5 5 0 ,0 0 0 5 0 0 ,9 4 0 4 9 ,0 6 0 8 .9 2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〇 2009 건설공사 표준품셈 

〇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〇 자재(석재》의 소운반 방식을 인력에서 경운기운반으로 조정 

〇 과다 계상된 설치 품 조정 및 삭제

- 강관비계매기 설치 및 잔디 붙임 품 조정

- 진디붙임의 흙 고르기 품은 본 붙임 품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〇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화강석(포천석) 자재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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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 심사사레

2- 1.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2- 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2- 3.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 4. 도로명주소 D /B  일제정비용역

2- 5.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2- 6. 체험촌 건립사업 설계용역

2- 7.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 8.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 9.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용역

2-10.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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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합 전면책임감리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용역개요
- 통합전면책임감리 1식
• 농어총생활용수 개발사업
•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93km

〇 발주유형 : 기술용역(감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  :기，OM 5  C=D —1 절 감 률

2 ,0 3 9 ,2 9 0 1 ,5 4 2 ,5 8 0 4 9 6 ,7 1 0 2 4 .3 6 %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〇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주요 심사내용
〇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총감리원수 조정

- 대상공사비 및 예정공정표의 총공사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총감리인원을,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을 적용 
대상공사비 와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총감리인원 재산정 

〇 용역원가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요율 조정
- 손해배상 보험요율 : 1.392% —누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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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용역개요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L=11.5km
- 생태하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L=5.0km
• 조사측량, 토질조사, 사전환경성검토 1식 

〇 발주유형 : 기술용역(설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저 기 •애  
S  CZ) 一1 절 감 률

1 ,2 8 3 ,3 0 0 1 ,1 1 0 ,0 0 0 1 7 3 ,3 0 0 1 3 .5 0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〇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주요 심사내용
〇 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단위 업무 조정
- 작업계획수립외 37개 항목 조사인력 조정(수자원개발 표준품셈) 

〇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산정 기준대상공사비중 부가세 제외
〇 사전환경성검토 비용 조정(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 조사항목 및 소요인력에 대하여 개정된 표준품셈에 의거 

재조정(표준품셈 제16호 200812.)
〇 보고서 인쇄비 조달청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
- 수정이 불필요한 디스켓 제공에 따른 인쇄단가 조정(A 5,150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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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출연기관 

〇 용역개요
- 건축개요 : 연면적 12,487m2, 지하1층/지상4층
-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〇 발주유형 : 기술용역(설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저 기_OHs  □  —1 절 감 률

5 6 6 ,1 1 9 490 ,751 7 5 ,3 6 8 13 .3

□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불필요 공종 삭감 조정

- 추정공사비 중 직접공사비가 아닌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부가세 등 제외 후 설계용역비 재산정

〇 중복 과다 적용 조정

- 기 완료된 계획(기본)설계와 중복된 부분 삭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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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로명주소 D/B 일제정비 용역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용역개요

- 도로명주소 D /B  일제정비 1식
• 도로구간 2,053개, 도로명판 4,431개
• 건물번호판 55,183개

〇 발주유형 : 기술용역(수치지도제작/소프트웨어사업)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S  :가，애 S  CD 一1 절 감 를
3 0 0 ,0 0 0 2 7 1 ,0 0 0 2 9 ,0 0 0 9 .6 7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〇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호

□  주요 심사내용
〇 현지조사 내용입력 및 정위치 편집 대가 조정

- 표준품셈에 의거 정위치편집 작업반의 인원 및 참여비율 조정

• 특급기술자 0.206인 2%, 고급기술자 1.030인 10%를 적용

• 특급기술자 1.339인 13%, 정보처리기사 0.515인 5%를 적용
• 중급기능사 7.210인 穴)%를 적용 조정

O 보고서 인쇄비 조달청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

- 수정이 불필요한 디스켓 제공에 따른 인쇄단가 조정(A 5,150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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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용역개요

- 타당성 조사 1식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1식 
• 광역소각시설 증설 200톤/일

〇 발주유형 : 기술용역(엔지니어링)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저 기 ÔH S  C=3 —1 절 감 를
5 9 3 ,7 9 0 5 5 5 ,3 8 0 3 8 ,4 1 0 6 .4 7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〇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주요 심사내용
〇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중복항목 조정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중복분야는 타당성조사 기초자료의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므로 조사인력 감 조정
• 생활폐기물 특성조사 및 규모산정등 3개 분야 

〇 지질조사 단가산정 인력조정(건설표준품셈》
- 보링(점토층,모래층,풍화암층,연암층) 투입 인력 조정
- 표준관입시험 및 자연시료채취 단가 조정

〇 품질시험비 및 검사수수료 조정(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 입도시험등 5개 시험에 대하여 품질시험비 및 검사수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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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체험촌 건립사업 설계용역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시•군
〇 용역개요

- 사업면적 : 75,956m2
- 사업내용 : 건축물 체험관 외 20개시설 

〇 발주유형 : 기술용역(설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저기• 애 S  CD 一1 절 감 률

8 0 0 ,0 0 0 6 3 5 ,3 9 2 1 6 4 ,6 0 8 2 0 .5 8 %

□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이중 계상된 설계 용역비 조정
- 기본설계가 이미 시행중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산출하여 

기본설계를 제외한 실시설계비만 계상
〇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가 조정

- 기본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개요 소요 
인력 산출 제외

-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소요인력 조정계수 조정 
〇 지반조사의 보고서 작성비 조정

- 지반조사 표준 품에는 보고서 작성비가 포함되어 있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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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개요
〇 발 주 부 서 :도  

〇 사업개요
- 낙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사전환경성검토 1식

〇 발주유형 : 학술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적 가_〇HS  C=} —1 절 감 률
3 1 6 ,0 0 0 2 8 7 ,4 8 5 2 8 ,5 1 5 9 .0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〇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직접인건비 조정

- 기본노임,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산출 오류 정정

- 연구보조원 참여인원 조정 

〇 사전환경성검토 대가 조정

- 제경비(120%-130%), 학술료(10%-30%)의 최저 요율 적용

- 환경질 측정분석비 (7개항목) 조정

- 조판생략에 따른 인쇄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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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개요
〇 발 주 부 서 :도  

〇 사업개요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 등 1식

〇 발주유형 : 학술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저 기_OH S  CZJ 一1 절 감 률

2 0 0 ,0 0 0 1 8 2 ,1 6 7 17 ,8 3 3 8 .9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〇 공무원 여비규정

□  주요 심사내용
〇 직접인건비 조정

- 과업내용서 등 과업범위를 고려 연구원 참여인원 조정 

〇 직접경비 조정

- 참여 인원에 따른 국내여비 적정 수준 조정

-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회의비 적정 수준 조정

- 교통통신비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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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출연기관

〇 사업개요
- 발굴면적 : 254,500m

- 용역내용 : 지표 및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〇 발주유형 : 학술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g  :가  OH
S  CD  一 | 절 감 률

3 1 8 ,7 4 7 2 8 2 ,6 0 4 3 6 ,1 4 3 1 1 .3 4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〇 현장인부 퇴직적립급 삭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적용 제외

〇 제경비, 학술료 조정

- 제경비 및 학술료를 대가기준에 의거 적정 요율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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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출연기관 

〇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24,4M 톤, 폐아스콘 10,867톤
• 건설폐기물 11,205톤, 혼합폐기물 2,477톤

〇 발주유형 : 일반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  :기，OM S  CZD 一1 절 감 률

1 ,7 2 4 ,5 8 0 1 ,6 0 3 ,6 1 3 1 2 0 ,9 6 7 7 .0 %

□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 200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〇 발생 폐기물 수량 조정

- 건축폐기물 중 처리단가가 저렴한 콘크리트폐기물은 최대한 선별 
처리토록 조정

• 건설폐기물 발생량 : 20,181톤 — 11,205톤(減 8,974톤)
• 폐콘크리트 발생량 : 15,■  톤 _누 24,4M 톤(增 8,974톤)

〇 폐기물 상차비 조정

- 견적단가를 품셈에 의거 원가계산 산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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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심사사레

3-1. 식재료 구입

3-2. 교통안전시설 물품 구입

3-3. 의약품 구입

3-4. 반도체 관련 장비 구입

3-5. 홍 보책자 제작

3-6. 증언 청취륵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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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재료 구입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출연기관 

〇 구매내역
- 육류 등 급식재료 구입 

〇 발주유형 : 물품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절 감 액 절 감 를

2 0 0 8  년 6 6 2 ,0 2 8 6 0 0 ,7 5 3 6 1 ,2 7 5 9 .3 %

2 0 0 9 년 1支유 3 9 5 ,5 3 3 3 5 5 ,5 1 4 4 0 ,0 1 9 1 0 .1 %

2 0 0 9 년 2 文는 7 0 3 ,1 2 6 5 8 5 ,3 6 3 1 1 7 ,7 63 1 6 .7 %

2 0 0 9 년 3 文h 6 8 2 ,9 8 9 6 2 4 ,2 8 2 5 8 ,7 0 7 8 .6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〇 구매단가 조정
- 2인이상 도•소매업체 가격조사 최저가격 적용

-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조정

O 착안사항
- 견적은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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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통안전시설 물품 구입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도 사업소 

〇 구매내역
- 갈매기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구입 

〇 발주유형 : 물품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절 감 액 절 감 률

2 0 0 8  년 4 9 ,5 0 0 2 8 ,8 7 5 2 0 ,6 2 5 4 1 .6 7 %

2 0 0 9  년 4 0 ,0 0 0 2 5 ,9 0 0 1 4 ,1 0 0 3 5 .2 5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〇 구매단가 조정
- 2인이상 업체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조사 최저가격 적용

- 정부 고시가(보험수가) 초과여부 및 전년도 낙찰가를 검토하여 적 
정가격으로 조정

O 착안사항

- 견적은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를 적용

- 정부고시 등 공시된 가격이 있는지 조사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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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약품 구입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출연기관

〇 구매내역 
- 의약품 구입 

〇 발주유형 : 물품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절 감 액 절 감 률

2 0 0 9 년 1 文누 2 ,2 5 7 ,4 6 7 2 ,0 1 9 ,3 5 9 2 3 8 ,1 0 8 10 .5 %

2 0 0 9 년 2 文누 4 ,2 5 8 ,5 8 2 3 ,9 2 3 ,1 4 4 3 3 5 ,4 3 8 7 .9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〇 구매단가 조정
- 2인이상 업체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조사 최저가격 적용

O 착안사항
- 시중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 중 업자공표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 

아니므로 적용 주의

- 견적은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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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반도체 관련 장비 구입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출연기관 
〇 구매내역

- 반도체 관련 실험. 연구장비 등 구입 

〇 발주유형 : 물품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절 감 액 절 감 률

2 0 0 9 년 1 天누 1 9 9 ,0 0 0 1 8 4 ,5 1 7 1 4 ,4 83 7 .3 %

2 0 0 9 년 2 文h 6 ,2 6 1 ,5 0 0 5 ,9 1 9 ,1 0 8 3 4 2 ,3 9 2 5 .5 %

2 0 0 9 년 3 文F 1 ,1 5 1 ,9 4 2 1 ,0 7 3 ,7 3 2 7 8 ,2 1 0 6 .8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〇 구매단가 조정
- 2인이상 도•소매업체 가격조사 최저가격 적용

- 수입원가계산에 따른 견적가 조정

〇 착안사항
- 견적은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를 적용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가계산 금액과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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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홍보책자 제작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도 

〇 인쇄규격
- 제작부수 : 2,000부(국문 1,000부, 영문 1,000부)
- 제작규격 : 16절(2〇Opage)
- 제작사양 : 옵셋인쇄, 4색도, 기확도안•사진촬영•취재 등 

〇 발주유형 : 인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요 청  액 심 사 평 가 액 S  가 ■ 〇« S  CD  一 1 절 감 를
4 4 ,2 9 2 41,751 2,541 5 .7 %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〇 인쇄비 기준요금

□  주요 심사내용
〇 인쇄용지 및 인쇄비 조정
- 인쇄용지 손지율 적용 오류 조정
- 읍셋인쇄료 기준단가 적용 오류 조정 

〇 조판료 및 제본비 등 조정
- 미계상된 국문판 조판료 추가 반영
- 제본비 산출시 미적용된 가산비율 적용(아트지 등 30% 가산)

〇 기획 및 취재편집비 등 조정
- 과업내용서를 검토하여 기획 및 도안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취재편집비 및 사진촬영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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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증언 청취록 제작

□  사업개요

〇 발주부서 : 도 
〇 인쇄규격

- 제작부수 : 600부(국문 300부, 영문 300부)
- 제작규격 : 16절(국문 550page, 영문 50page)
- 제작사양 : 옵셋인쇄, 표지4 색도, 내용-1색도 

〇 발주유형 : 인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  가_〇M S  CD —1 절감률
31,559 28,079 3,480 11.0%

□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〇 인쇄비 기준요금

□  주요 심사내용

〇 조판료 조정

- 표지(칼라, 16절)에 대한 조판료 기준단가 적용 오류 조정 

O 제본비 조정

- 국문판(양장) 제본료 기준단가 적용 오류 조정

- 영문판(무사무선철) 제본료 기준단가 적용 오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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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1약심사 관련 질의용답





D 충청북도 게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정) 2008-08-29 규칙 제 2614호 

(일부개정) 2009-07-10 규칙 제 2643호

제 1조 (목 적 》 이 규칙은 충청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 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1. "계 약 심 사 "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 사 부 서 "란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 주 부 서 "란  저]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 진 하 는  다 

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의회사무처 

라. 지방공기업

4 .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바. 시•군(구청포함)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및 출연 
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신설 2009. 7. 10〉

제 3조 (계 약 심 사  대 상 사 업 )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 에 한한다 . 
< 개정 2009. 7. 1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 억 

원 이상의 공사

나.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 억 

원 이상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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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 기 공 사 업 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 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 화 재 보 호 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 설 기 술 관 리 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제4조 (계 약 심 사  제 외 사 업 )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 

토를 요 청 하 여 야  하는 공사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북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 사 요 청 )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 
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심 

사는 최저가 입찰 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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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심 사 실 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 

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심 사 결 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〇일(제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조 (공 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 

를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7. 10 규 칙 제 2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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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 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_ 도 급  비 :

- 관 급  비 :

_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 담 당 부 서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

[원가계산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등]

2. 1항의 설계도서 전산화일(내역서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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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2〉

용역 계 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天 F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2,3항의 전산화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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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3〉

물 품 구 매 계 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계약대상 

업 체
(수의계약의 경우)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사항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1,2,3항의 전산화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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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4〉

물 품 제 조 (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첨부 서류

1. 제조원가계산서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일위대가표 포함)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시방서 1부.

4. 1,2,3항의 전산화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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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5>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x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 지 종 류  : 표지 ( g ), 내지 ( g )

5. 인 쇄 색 도  : 표지 도(단 •양면), 내지 도(단 •양면)

6. 제 본 종 류  :

7. 특 수 사 양  :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항의 전산화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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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6〉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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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 식 7〉

공사 저가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 청 기 관

공 사 위 치

공 사 기 간

공사추정금액

공 사 개 요

설 계 자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 주 자
담당부서 :

담 당 자 : (전화 : )

공사현황

。첨부 서류: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 기타저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설계내역서, 시방서，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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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지방자치단체 원가게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一 행정안전부예규 제 257 호 一 
匕 (2009 . 8 . 6) -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1-1-1 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직(이하 "시행규직"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 
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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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정가격 

1-2-1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1-2-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 
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 
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라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1)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 

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 

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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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예정가격

1-3-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 약 담 당 자 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 계약상대

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 는  계약체

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 하

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하여 결정하는 개 산 예 정 가 격 을  포함한다 .

1-3-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호 계약조간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 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희망수량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 

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 

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 

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이하 ’’장기물 

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 

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 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3-3 예 정 가 격 의  작성

계 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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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구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③ 기초금액 작성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ᅳ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힘)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1-3-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 
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 
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1-3-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 예정가격의 비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 
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 
산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 
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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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 가 기 관 이 나  지 방  

자 치단체와 수 의 계 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 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 는  

추정가격이 5천 만 원 이 하 (임 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인 물품의 제 조 •구 매 •용 역 (용 역 계 약 중 「건 설 기 술 관 리 법 」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 

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줄하게 하는 경우 제외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 산 계 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2.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 란 한  경우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 당 되 는  때 

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 격 차 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 격 차 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 매 하 는  경우

(句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3-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 % 조 (재 공 고 입 찰 과  수의계약) 및 제27조 (계 약 을  해제 또 는  해지 

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의 계 약 을  체 결 하 고 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 의 계 약 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3-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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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2-1-1 기초금액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 
(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 
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기초금액의 확정

1. 재료바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 
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 
세액등을 합산한다.

2.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 
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2-2-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내에서 7개, 0%〜-3%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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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 인(우편입찰 등 으 로  인 

하여 개찰장소에 출 석 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 계 없 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  

술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2.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 시 하 여 야  하며, 

예정가격 작 성 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 비 가 격 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 약 담 당 자 는  입 

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 정 가 격 을  

입찰참가자에게 공 개 하 여 야  한다.

3.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 복 수 예 비 가 격 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

2- 2-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 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 균 한  금 액 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3- 1-1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가에 관한 법 률」에 의 한 감정 평 가법 인 또 는  감 

정 평 가 사 (「부 가 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 한  사 업 자  

등 록 증 을  교부받은 자에 한 한다)가 감 정 평 가 한  가격

3-1-2 예 정 가 격 의  결정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 격 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다만 

예상 감정가격 1백만원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 

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 약 담 당 자 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 

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2-2-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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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견적가격

3-2-1 견 적 가 격

해당 기 술 력 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 행 을  위하여 계약상대 

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2-2 견 적 가 격 에  의 한  예 정 가 격 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 정가격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3-3-1 거 래 실 례 가 격 의  개념

시중에 적 정 한  거 래 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 래 실 례 가 격 을  조사하 

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 형 은  다 음 과  같으며, 거 

래실례가격의 유 형 은  우 선 순 위 가  없이 계 약담당자는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 장 상 황  등 을  종 합 적 으 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3-3-2 거 래 실 례 가 격 의  결정

거 래 실 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 보 한  가격(가격정보지)

2. 재정경제부에 등 록 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 인 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 

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 
에서의 거래실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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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 래 실 례가격에는 이미 일반 

관 리 비 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 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 산 하 여 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를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 

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 | 
여 일반관리비 • 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한다.

3-3-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4-1-1 원 가 계 산 의  구 분

원가계산은 제 조 원 가 계 산 과  공 사 원 가 계 산  및 용 역 원 가 계 산 으 로  구분하되, 

용 역 원 가 계 산 기 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

4-1-2 원 가 계 산 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

4-1-3 비목별 가 격 결 정 의  원칙

1.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재료비= 재 료 량 x 단위당가격

O 노 무 비 =노 무 량 x 노무비 단가 

O 경 비=소 요 (소 비 )량 X 단위당가격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 위 당 가 격 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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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7-2-1 의 규정 
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4-2-1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2-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
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3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1.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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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 
부품•외장재료 및 4-2-5의 (13)목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2.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 
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3.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 
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4.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 
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2A  노무비

1. 노무비의 구성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 
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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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 
금 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 경제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 
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3.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 
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 각목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4. 제2호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 
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 
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직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 단가

5. 제:3호의 간접노무비는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 
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 을 곱하여 계산한다.

：.....................................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士비;율;

6. 제5호의 간접노무비는 제4호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보다 간접 
노무비가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 
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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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비

1.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 
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 
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 
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 
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 
장치, 구죽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 
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 
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 
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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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 
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 
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 
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 
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 
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삭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 
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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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 
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 
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 
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 
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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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 
워진 경비를 말한다.

4-2-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 

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4-2-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4-2-6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 
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2-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 
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 
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제3절 공사원가계산

4-3-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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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3-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 
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3 공사의 원가체계

4-3-4 재료비

1. 재료비의 구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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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 
부품, 외장재료 및 4-3-6 제3호 (13)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3.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 
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4.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 
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5.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3-5 노무비

1. 노무비의 내용은 4-1-3과 4-24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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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 
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 

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랑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y 시 
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 노무비 = 직 접 노무비 x 간접 노무비 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 

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 
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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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 
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 
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4 .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

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 
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 
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 
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 
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x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규모 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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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 
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 
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 
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 
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 
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 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句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 
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 
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

4-3-6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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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 
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 
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 
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 
하고, 동 보험료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 
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4-3-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 
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 
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표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 
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 
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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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 
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 
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 
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3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 
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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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 
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 직 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 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4-2-4 제2호 (4)목 및 4-3-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 
워진 경비를 말한다.

4-3-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4-2-6과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 
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5억 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4-3-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 
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공비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 
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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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 
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一 ........................ < 공 식 〉................................. ；
공사손해 보험률 = 공사총원 가 父 손해 보험료율

2.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 
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 상하며 보험료 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 
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4- 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1.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 
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 
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 
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 
도 록  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의 범위
저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3-9 공사손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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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금액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1)목에 규정한 순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 
약금액을 산정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 
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W 
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 약담당자는 계 약상대 자가 보험 가입 시 발주기 관, 계 약상대 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
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6.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 

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 

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1)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 

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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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 
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 
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 
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줄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 
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 
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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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 
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 

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 
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 

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 

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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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 
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 
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 
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4_4_1의 제1호 (2)목 및 (3)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 
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4- 4-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 
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 하고 비 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4-4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 
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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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인건비의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 
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4-4-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 
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 
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독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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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 
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4~2-5 제3 
호 (3)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44_6 일반관리비등

1. 일반관리비의 계상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4-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1.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 
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 
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44의 상여금, 퇴직금 및 4-4-6 제1호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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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4- 5-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 
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2.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호 및 44_1 내 
지 44-6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 
가의 연 ■ % 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원:기:계잔헤 화환 예정가획 작정지 추：요기춘 -"I

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j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j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 고 )

냐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j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내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냐 공무원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
^  시중노임단가 기준

• 공사부분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잔존히논.f t 간.....7ᅵ 흐긴.l i t  조합히휜) I

#  17]뛔산에예정가격직정지경可희세비목1 :요m 고지:료
냐 산업 재해보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3)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나 고용보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2乂 고용보|광^진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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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저ᅵ3호 (18)목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나 하도급대 금지 급보증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냐 환경보전비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1)목

품질관리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7)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감가상각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2-5 제3호 (3)목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4)목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 32조의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j  건설 근로자퇴 직 공제부금비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4)목 

나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3) 지방자치단체 원가_ 산 g  예정가격 작성요령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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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5-1-1 실적공사비의 개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5-1-2 적용범위

실적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적 
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1-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 
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5-2-1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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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 
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 
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7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 
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2-3 직접공사비

1.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 
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 
(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I.....................................< 공 식 〉..................................... 1

직접공사비 = 공종별 수량 X 단가

2.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 
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 
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 
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3-6를 준용한다.

5-2-2 예정가격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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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 
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직접공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 
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5-2-4 간접공사비

1.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와 비목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공 식 〉............................................]

간접 공사비 = 직 접공사비 X 조정 계 수 X 비 목별 요율

(1) 조정계수 : 공사규모(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계수 설정
(2) 비목별 요율 : 법정요율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율과 동일

2.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 
의는 4-2-4의 제3호 및 4-3-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퇴 직 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句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바교통바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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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4. 5그-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 2-5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수2-6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관리비율(%)

5 억 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5- 2-6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 
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 2-7 공사손해보험료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5- 2-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 
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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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6-1-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대 

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용역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 
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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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1-1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64-1의 요건을 갖춘 원 
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 
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 
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 
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 
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6-2-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 
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1-2 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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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p f)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 
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 
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물가변 

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자유치사업 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 
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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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원가검토위탁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 
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6~2-1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 
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용역 
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원가 
검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당해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 
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 
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 
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6.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 의뢰시 원가검토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 
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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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7-1-1 특례설정등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7-2-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 
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 
거 하여 계 약목적 물에 관계 되 는 수치 를 활용하거 나(수의 계 약대 상업 체 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 
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조•공 
사원가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 
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

7-2-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 
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7-2-3 세부시행기준

1.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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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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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품명 : 

규격 :

제 조 원 가  계 산  서

생산량 :

단 위 : 제조기간:

구성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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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공사명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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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〇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 조 .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〇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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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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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531,531원

연구원 월 1,941,142원

연구보조원 월 1,297,590원

보조원 월 973,226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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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_ 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〇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 
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상의 
용역의 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 • 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0000년 00월 00일

소 속 
직 위 
참 여 자

성 명 
성 명

(인)
(인)

◦ 〇시 • 도 경리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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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실 적공사비 총괄집 계 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공종수량X 실적단가

간 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규모 . 기간 • 종류별) [직접공사비] X계수X율

산재보험 료 [직접공사비] X 계수X율

고용보험료
(등급별)

[직접공사비] X계수X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X계수X율

안전관리비 
(규모 • 종류별)

[직접공사비+관급자재] 
X 계수〉〈율

기타법정경비 
(규모 • 기간 • 종류별) [직접공사비] X계수X율

환경보전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X율

일반관리 비 [직접+간접〕X율

이 윤 [직접+간접+일반] X율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 직접공사비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간접공사비 :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 적용하는 경우도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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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8>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기 준  

구 낳 、
이 공 계 기 술 자 격 기 준 상 경 계 열 자 격 기 준 비 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  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 

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2 

년이상

초급기  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 

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 

육이수후 5년이상, 기타 10 

년이상

초급기  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 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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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쇄비 기준요금

3-1 일반인쇄 기준요금
(1) 전자조판 및 편집료 (단위 :면/원)

구 분 판 형 기 준 단 가

4 父 6 배 판 (16 절) 10,050
4 x 6 판 (32절) 6,200

일반책자 국 배 판 (10 절) 14,630
국 판 (25절) 7,280
크 라 〇 판 (18 절) 8,580
4 父 6 배 판 (16 절) 25,4〇〇
4 父 6 판 (32절) 14,390

화 보 국 배 판 (10 절) 35,700
국 판 (25절) 20,500
크 라 우 판 (18 절) 22,300

주 : 1) 본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색분해(스캔비)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 

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3) 단서는 1단 증가시마다 가로쓰기 요금의 5%를 가산한다.
4) 조판완료 후 원고변경 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 

율에 따라 가산한다.
5) 슬라이드 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 때는 시중가 

격을 준용한다.
句 표지, 커버, 포스터, 상업 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 등은 시중가 

격을 준용 한다.
7) 2색 또는 3색 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 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한다.
8) 화보는 3색 이상 칼라인쇄를 적용한다.
9) 외국문자 중 벽자나 약자의 혼합판은 내용에 따라 시중가격을 적용한다.

10) 일반책자 9포인트 이하일 경우 10%를 가산한다.
11) 조판 및 편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감액 또 

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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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판 및 편집료 할증 조견표 (단위 : 원)

판 형 기본
요금

외국문자 혼합(영，문 제 외 ) 통 게 , 도 표 ，특 수 문 자 , 명단

5-10%
혼합

10%할증

10-20%
혼합

20노할증

30-50% 
5합

30%할증

60-80% 
■S합

4(友)할증

9CH00%

0 낳

10-20%
혼합

3(슛할중

30-50%
혼합

50%할중

60-80% 
톤합

7(友 중

90-10C% 
强  

的m
4 x 6 배판 10,050 11,050 12,060 13,060 14,070 16,080 13,060 15,070 17,080 19,090
4 x 6 판 6,200 6,820 7,440 8,060 8,680 9,920 8,060 9,300 10,540 11,780
국 배 판 14,630 16,090 17,550 19,010 20,480 23,400 19,010 21,940 24,870 27,790
국 판 7,280 8,010 8,730 9,460 10,190 11,640 9,460 10,920 12,370 13,830
크라운판 8,580 9,430 10,290 11,150 12,010 13,720 11,150 12,870 14,580 16,300

(2) 필름출력비 (단위 : 원)

구 분
기 준 단 가

1 도 2 도 3 도 4 도

전지 30,050 60,100 90,150 120,200
2 절 16,070 32,140 48,210 64,280
4 절 8,040 16,080 24,120 32,160
6 절 6,020 12,040 18,060 24,080
8 절 4,010 8,020 12,030 16,040

10 절 2,500 5,000 7,500 10,000
16 절 2,010 4,020 6,030 8,040
18 절 1,700 3,400 5,100 6,800
25 절 1,310 2,620 3,930 5,240
32 절 1,000 2,000 3,000 4,000

(3) 인쇄판대
(4x 6판  기 준 ) (단 위  : 원 )

구 분 2 절 전 지 국 판 전 지

P.S 판 12,140 20,890 4x6판 전지의 69.4%

주 :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

2) 인쇄판(P.S판)의 내쇄 력 : 70,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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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옵셋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1,000통 까지 13.28 23.72 34.37 43.46

2,000통 까지 12.03 21.42 30.77 39.05

3,000통 까지 10.71 18.85 26.97 33.85

5,000통 까지 9.30 16.21 22.90 28.74

7,000통 까지 8.67 14.99 20.91 26.29

10,000통 까지 7.84 13.48 18.54 23.37

13,000통 까지 6.52 11.11 14.94 18.89

13,000통 초 과 5.17 8.55 11.06 14.29

주 : 1) 150g /  m2 이상의 후지 또는 50g / m2 이하의 박엽지로 인 쇄할 경우에는 

30%를 가 산 한 다 .

2) 원 색 인 쇄 는  20%를 가 산 한 다 .

3) 금분 , 은 분 ,펄 (빠 루 ), 특 수 별 색 인 쇄 는  100%를 가 산 한 다 .

4) 전면 베 다 인 쇄 는  60%를 가 산 한 다 .

5) 국 판 계 열 로  인 쇄 할  경우 국 배 판 은  20%, 국 판 은  33%를 감 산 한 다 .

句 1,000통 미 만 은  1,000통 으 로  계 산 한 다 .

7) 4x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기본인쇄 요 금 에 서  일 정 비 율 을  감 산 한 다 .

가) 4><6전지 70연 이상 100연 미 만  ： 3%

M-) 4x6전지 100연 〇1상 150연 고1만 ： 5%
다) 4 x6전지 150연 이상 200연 미 만  ： 6%

라) 4 x6전지 200연 이상 ： 7%

8) 3절 인 쇄 는  2절인쇄의 67% 요 금 을  계 산 한 다 .

9) 전 지 는  2절인쇄의 100% 가 산 , 4절 은  50% 감 산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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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자 제본료 
(면당) (단위 ： 원)

57,330
46,130
36,570
26,040
21,720
19,070
15,100
13,900
9,980
6,000
4,400

0.974
0.771
1.683
0.798
0.869

1.134
0.915
1.980
0.968
1.049

1.617
1.347
2.886
1.382
1.491

주 : 1) 4 x6판 미만은 4 x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100g/ m 2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
3)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
4) 최저기준면수

。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반 양 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양 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5)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 .(간지란 표지와 본 문 
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 
나 8페이지, 16페이지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

(6) 사 무 용 서 식 (잡 종 인 쇄 물 ) 조판료
(면당) (단위 : 원)

1 쥰 A S  豆 ^

판 형 무 사 무 선 철  반 양 장 양 장

점J 

절 

절 

절 

절 

절 

절 

절 

절 

절 

절

2
 

3
 

4
 

5
 

6
 

8
 

9

10
16
25
32

16
32
10
25
18

팬
태
대

一  
관
 
팬

배6 

6

배

운라

국 

국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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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조판료는 가까운 절수의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외 국 문 자 (영 문 제 외 )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의 조판료 할 

증은 전자조판료 할증 조견표의 혼합비 할증율을 준용 하 며 , 특수 
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 

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3) 활판조판일 경우 20,000통 인쇄를 기준으로 1판씩 추가 계산한다 .

(7) 사 무 용 서 식 (잡 종 인 쇄 물 ) 옵셋인쇄료
(4절 단 면 기 준 ) (단 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1,000통 까지 11.36 20.40

2,000통 까지 10.19 18.14

3,000통 까지 9.25 16.05

5,000통 까지 7.83 13.68

7,000통 까지 7.42 12.62

10,000통 까지 6.78 11.42

13,000통 까지 5.52 9.27

13,000통 초과 4.38 7.14

주 : 1) 150g/ m! 이상의 후지 또는 50g/ m2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

2) 금분, 은분, 펄(빠 루 ),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
3)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

4) 연번호인쇄는 별도1색도로 보며, 20%를 가산한다 .

5) 미싱으로 절취선을 넣을 때에는 30%를 가산한다 .

句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

7) 활판으로 인쇄시는 1색도 요금의 25%를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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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9
86.79
62.41
34.57
23.27

一 급 급 a i—y-—耳

(8) 사 무 용 서 식 (잡 종 인 쇄 물 ) 제본료
(무사무선철, 1〇〇매 1권 기준) (단위 : 원)

주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요금은 큰절수 요금으로 계산한다 .
2) 아트지, 박엽지, 100g/ m2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
3) 복사용 인쇄물의 경우에 2매 1조는 300%, 3매 1조는 400%, 4매 1조는 

500%를 가산한다 .
4) 권당 50매 미만일 경우에는 30%를 감산한다 .
5) 띠돌림 제본 시에는 무사무선철 요금으로 계산한다 .

(9)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조판료 (단위 :원)

규 격 기 준 단 가

i 5" x i r

(38.1 cm x 27.9cm)

16,110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기준규격(15"x i r )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

(10)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제판료
(1 색도기준) (단위:원)

규 격 기 준 단 가

15"〉<11"

(38.lcmx27.9cm)

9,940

주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기준규격(15"x i r )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

점J 
절 
절 
절 
절

16
3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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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 계 산 기 용  기록지 인쇄판대 (단위 :원)

규 격 기 준 단 가

i 5* x i r
(38.1cm x 27.9cm)

2,900

주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기준규격 (15"x l l ")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

(12) 전자 계 산 기 용  기록지 인쇄료
(i 5" x i r  기준) (단위:원)

통 수
기 준 단 가 ( 통 당 》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10,000통 까지 2.65 4.68 6.76 8.61
20,000통 까지 2.37 4.14 5.99 7.45
4 _ 0 통  까지 1.97 3.48 4.99 6.12
60,000통 까지 1.69 2.94 4.17 5.24

100,000통 까지 1.47 2.51 3.57 4.36
100,000통 초과 1.28 2.23 3.11 3.81

주 : 1) 미싱, 천공, 접지는 1색도 요금의 30%를 각각 별도 계상한다 .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
3) 라인프린터폼 인쇄 및 순백지 인쇄는 본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계산한다 .
5) 10,000통 미만은 10,〇〇〇통으로 계산한다 .

(13) 옵 셋 윤 전 인 쇄 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원)

통 수
기 준 단 가 ( 통 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50,000통 까지 3.58 6.52 9.32 11.83
70,000통 까지 3.41 5.99 8.63 10.89

100,000통 까지 3.14 5.50 7.71 9.75
150,000통 까지 2.69 4.71 6.63 8.34
200,000통 까지 2.62 4.45 6.19 7.80
200,000통 초과 2.57 4.08 5.85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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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각각 감산한다 .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

3) 50,000통 이상 인쇄물이라도 매엽기인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요금을 

따르지 않는다 .

4) 1색도 인쇄의 경우 불가피하게 2색 윤전기 이상의 시설로 인쇄하는 경우 

1색도 요금에 30%를 가산한다 .

(14) 자동책자 제본료
(면 당) (단위 : 원)

판 형 무 사 무 선 철 반 양 장 양 장

4 x 6 배 판 (16 절) 0.591 0.720 1.004

4 x 6 판 (32절) 0.485 0.564 0.838

국 배 판 (10 절) 1.047 1.215 1.739

국 판 (25절) 0.511 0.606 0.872

크 라 운  판 (18 절) 0.550 0.665 0.918

주 : 1) 4x6판 미만은 4 x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또는 120g/ n f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반 양 장: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양 장: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4)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 . (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 
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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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쇄용지손지율  

① 옵셋(매엽 기)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 색

(1 도딘면)
1 /1  색 

(1 도영면)

2 색

(之도단면)

2 /2  색 

(2 도영면)

3  색

(公도단면)

3 /3  색 

(公도영면)

4  색
(4 도도1면)

4 /4  색 

(4 도。개 )
1,000^ 까지 9.0 12.0 14.0 17.0 18.0 23.0 23.0 29.0
2,000f - 까지 8.2 11.1 13.0 16.0 16.5 21.5 21.0 27.0
3,000^ 까•지 7.0 9.3 11.0 14.0 14.0 18.5 17.5 23.0
5,000통 까지 5.5 7.3 8.4 10.8 11.0 14.5 13.5 18.0

10,000통 까지 3.7 5.0 5.7 7.2 7.5 9.9 9.3 12.4
13,000통 지 3.4 4.6 5.2 6.6 6.9 9.0 8.6 11.3
13,000통 초과 2.5 3.3 3.8 4.8 5.0 6.5 6.3 8.2

② 옵셋윤전인쇄 손지 율 (단위 : %)

Z L 므 1 색 1/1 색 2 색 2/2 색 3 색 3/3 색 4 색 4/4 색
■ n r (1 도단면) (1 도영면) (2도단면) (2도영면) (3 도단면) (公도영면) (4 도던면) (4도0〇•면)

50,000통 까지 6.5 7.8 7.8 9.4 9.1 11.0 10.0 12.0
7QOOO통 까지 5.9 7.1 7.1 8.5 8.3 10.0 9.2 11.0

■ 0 0 통 까지 4.9 5.9 5.9 7.1 6.9 8.3 7.8 9.3
150,000통 까지 4.1 5.0 5.0 6.0 5.8 7.0 6.6 7.9
2 _ 0 0 통  까지 3.6 4.4 4.4 5.3 5.1 6.2 5.8 7.0
200,000통 초과 3.5 4.2 4.2 5.1 4.9 5.9 5.6 6.7

③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 손지율 (단위 :%)

구 분
1 색

(1 도딘면)
1 /1  색 

(1 도잉면)

2 색

(2 도던면)

2 /2  색 

(2 도영면)

3  색

(3 도댄2)

3 /3  색 

(公도영면)

4  색
(4 도던면)

4 /4  색 
(4도영면)

10,000통 까지 12.9 14.1 13.8 15.2 14.7 16.1 15.6 17.1
20,000통 까지 10.7 11.7 11.3 12.5 12.0 13.2 12.7 13.9
4),00Q통 까지 7.3 8.0 7.7 8.4 8.1 8.8 8.3 9.1
00,000통 까지 5.8 6.2 6.0 6.5 6.3 6.8 6.4 6.9

100,000통 까지 5.1 5.5 5.2 5.7 5.4 5.9 5.6 6.1
100,000통 초파 4.9 5.3 5.0 5.5 5.1 5.6 5.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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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인쇄 기준요금

< 전자조판 기 준 〉
주간작업 10포인트 (단위 : 인쇄면당 원)

절 수 지 질 5 0  부 까 지 1 0 부 마 다

신 문 용 지 15,080 132

8 절 궁 질 지 15,270 157

백 상 지 15,370 183

신 문 용 지 11,960 122

10 절 중 질 지 12,040 140

백 상 지 12,150 157

신 문 용 지 8,070 81

16 절 중 질 지 8,120 91

백 상 지 8,180 101

신 문 용 지 5,510 72

25 절 중_ 질 지 5,540 74

백 상 지 5,580 80

신 문 용 지 4,150 47

32 절 중_ 질 지 4,160 50

백 상 지 4,190 55

주 : 1) 위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이므로 활자호수의 크기, 조판 

과정, 용지의 절수와 평량 등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거나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인쇄물은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

2) 307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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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쇄 할 증 요 금 〉
<기본사항>
1. 원판의 수량은 당해 절수의 인쇄면수로 한다.

2. 최저기준 부수를 50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매 

10부마다의 가격을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9포인트 및 8포인트로 구분하고 10포인 

트보다 큰 활자는 10포인트로 한다.

4. 활자의 크기가 9포인트 또는 8포인트인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

준요금에 아래 금액을 가산한다. (단위 : 원)

구 H 9  포인트 8  포인트 구 a 9  포인트 8  포인트

8 절 1,200 2,600 25 절 370 820
10 절 950 2,050 32 절 330 740
16 절 650 1,4〇〇

5. 행간간격이 10.5포인트 2분 이상일 때에는 일반인쇄기준요금 전자 

조판료의 해당요금을 준용한다.

6.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41% 10부마다의 요금에 31%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본문용지>

1. 본문용지의 지질은 신문용지 54g/ m2, 중질지 70g/ m2, 백상지 80g/  

m2을 기준으로 하고, 평량이 실제 인쇄하는 지질과 15g/ m2 이상 차 

이가 나거나 15g/ m2 미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 인쇄량이 5연 이 

상인 경우에는 용지대를 가감한다.(용지대 가감액 산정방법:용지 총 
소요량(연)x지질별 시중 용지가격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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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용지의 크기는 8절, 10절, 16절, 25절, 32절로 구분하고, 그 중 

간크기의 요금은 큰 절수 가격에 의하되 용지대를 차감한다.

3. 단면인쇄물의 용지 소요량이 0.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 

량에 용지대 시중 거래가격을 곱하여 가산한다.
4. 경인쇄기로 인쇄할 수 없는 크기의 인쇄물이나 2색도 이상의 읍셋인쇄물이 

합본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일반인쇄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본문에 특수한 도안 또는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해당 인쇄면에 대 

하여는 당해 절수 백상지 1.5매 가격을 50부까지의 요금에 가산한다.

6.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이 30%정도 섞인 

혼합판은 해당 포인트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30%를 가산한다.

7. 인쇄면중 제목이나 두문 또는 괘선만으로 구성되거나, 면당 타자량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10포 요금에서 30%를 감산한다.

8.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아래 금액을 

감액한다. (단위 :원 )

구 분 조 판 생 략  감 액 (니 조 판 생 략  갑 액 미 조 판 생 략  감 액 (3>

8 절 8,560 6,690 4,420
10 절 6,780 5,150 3,500
16 절 4,620 3,470 2,380
25 절 2,950 2,320 1,530
32 절 2,390 1,500 1,240

주  ： (1) 조판생략 감액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조판생략 감액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조판생략 감액 :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

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9. 조판완료 후 원고변경 시에는 조판생략•감액(2)의 금액을 원고변 

경 비율과 곱하여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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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가격>

1. 표지는 백상지 80g/ m2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나. 10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50부 

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 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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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분야별 원가산출 예시
4-1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제비율 적용기준

원가
요소 원가비목 적용방법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적용기준

재 료  b l

직 접 재 료 비
당 해 공 사 의  실 체 를  형 성 하 는  재 료  또 는  

부 분 품 가 치

간 접 재 료 비
당 해 공 사 의  실 체  형 성 에  보 조 적 으 로  

소 비 되 는  재 료  또 는  부 분 품 가 치

부 산 물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작업설 등으로 매각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료비에서 차감할 금액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현 장  직접 작 업 자 의  노임

간 접 노 무 비 ( 직 노 ) X  율 현 장  관 리 , 감 독 ，보 조 자 의  노임

경비

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 ( 노 ) X  율
면 허 가  필 요 한  모 든  건 설 공 사 에  적 용

고 용 보 험 료 ( 노 ) X  율

건 강 ，연 금 보 험 료 ( 직 노 ) X  율 공 사 기 간  1개월 이 상  모 든  공 사 에  적 용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 노 ) X  율 추 정 금 액  5 억 원 이 상  건 설 공 사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조 달 청  제 비 율  적 용 기 준  참 조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 급 보 증 서 수 수 료

조 달 청  제 비 율  적 용 기 준  참 조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재 + 직 노+ 관급) X  율
< 재 료 비 ( 관 급 포 함 ) + 직 노 〉의 합 계 액  

공 사 금 액 ( 도 급 금 액 + 관 급 금 액 ) 4 천 만 원 이 상  
건 설 공 사

기 타 경 비 (재 + 노 ) X  율 < 재 료 비 + 직 노 + 산 출 경 비 〉의 합 계 액

환 경 보 전 비
(재 + 직노+ 산출경비) 

X  율 조 달 청  제 비 율  적 용 기 준  참 조

순 공 사 원 가 (재 + 노 + 경 ) X  율 위 까 지 의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일 반 관 리 비 (노 + 경 + 일 ) X  율 추 정 가 격  기 준

이 윤 추 정 가 격  기 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총 공 사 원 가
위 까 지 의  합계

< 순공사원가+ 일반관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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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 술 용 역 원 가 계 산 서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련근거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지우1，감 독 ，결 론 도 출 자 (대 학  부 교 수  수준)
- 인 원 X 기 준 단 가  

(제 수 당 ，상 여 금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반 영 가 능 )
- 기 준 단 가 :  별 첨 참 조

연 구 원 책 임 연 구 보 조 자 ( 대 학  조 교 교  수 준 )

연 구 보 조 원 통 계 처 리 ，번 역 수 행 자 (조 교  수 준 )

보 조 원 타 자 ，계 산 ，원 고 정 리  수 행 자

소 계

경

비

여 비
국내•외 여 비 (공 무 원 여 비 규 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 외 )

인원 X  단 가

유 인 물  비 각 종  보 고 서  작 성 비 (지 대  포 함 ) 수 량 X  단가

전 산 처 리  비
자 료 처 리 를  위 한  컴 퓨 터  등 사 용 료  및 
부 대 비 용

수 량 X  단 가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실 험 실 습 에  필 요 한  비 용 수 량 X  단 가

회 의 비
자 문 회 ，토 론 회 ，공 청 회  등 소 요  
경 비 (수 장  등)

인원 X  단 가

임 차 료 특 수 실 험 실 습 기 구 , 회 의 장 임 차 료  등 수 량 X  단 가

교 통 통 신 비 시 내 교 통 비 ，전 산 전 화 료 ，우 편 료 인원 X  단 가

감 가 상 각 비 실 험 실 습  기 구 ，기 계 장 치 의  감 가 상 각 비

조 사 비 용 현 황 조 사  비 용 ( 인 거 비 ，경비 등)

소 계

순 원 가

일 반 관 리 비
기 업 의  유 지 관 리  활 동 비 로 서  순 원 가 에  
속 하 지  않 은  영 업 비 용

5%이내

일 반 관 리 비 합 산 원 가

이 윤 10%이내

이 윤 합 산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부 가 가 치 세 법 에  의 한  면 세 는  제외 .

총 용 역  비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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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소 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련근거

재
료
비

각 종 재 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수 량  x  단 가

소계

기 본 급
연 장 근 로 수 당

직접 종 사 자 의  노 동 력  대 가  
( 기 본 급 ，제 수 당 ，상 여 금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포 함 )
졌 생 휴 수 당 의  경 우 는  주 40 

시 간  적 용 대 상 업 체 는  지급 
제 외 (무 급 휴 가 로  변경)

제 휴 일 근 로 수 당
- 기 본 급 :

노 무 량 x 노 임 단 가  

(한 국 위 생 관 리 협 회  
기 준 단 가 표  준 용 )

노
수 연 차 수 당

□ 당 생 휴 수 당
근 로 가 준 법  제 5 3 조 ，5 6 조 ， 

6 0 조 ，7 0 조 등비 특 별 작 업 수 당
상 여 금 (연 4 0 0 % 이내)

퇴 직 충 당 금

소계

산 재 보 험  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 

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 

령 13조

국 민 연 금 국 민 연 금 법  제 7 5 조

건 강 보 험 료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 6 2 조

경

고 용 보 험 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12조

임 금 채 권 보 장 보 험 임 금 채 권 보 장 보 험 료  납 부  액 -직 접 계 산  및 기준요율 임 금 채 권 보 장 법  제 8 조
복 피 복 비 제 복 ，작 업 복  등 구 입 비 적용 : 산출예시 참조

리 안 전 화 안 전 화  구 입 비
-계 약 목 적 물  달성을 위 

해 필요한 랑목에 한람
후 식 비 지 원 금 중 식 비  지원
생 교 통 통 신  비 교 통 비 ，통 신 비

비 비 체 력 단련 비

사 업 소 세 지 방 세 법  제 2 4 8 조

장 애 인 교 용 부 담 금
3 0 0 인 이 상  기 업 의  경 우  
장 애 인  고 용 대 신  부 담 금

장애인 고용촉 진  및 직업 재활 
법 제2 7 조

교 육 비 직원 법 정 교 육 비

감 가 상 각 비 장 비 의  감 가 상 각 비 법 인 세 법 시 행 령  제 2 6 조

소계

순 원 가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 % 이내

일 반 관 리 비 합 산 원 가

이 윤 1 0 % 이내

이 윤 합 산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부 가 가 치 세 법 에  의 한  면세는 
제외

총 용 역 비

♦  건축물 위생관리(청소)비 계산기준(한국위생관리협회) 선별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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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재
료

각 종 재 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수 량 X  단 가

비 소 계
기 본 급

연 장 근 로 수 당 - 기 본 급 :

제
수

휴 일 근 로 수 당 노 무 량 X 노 임 단 가

노
야 간 근 로 수 당

직 접 종 사 자 의  노 동 력  대가
(한 국 위 생 관 리 협 회  
기 준 단 가 표  준 용 )년 ，월 차 수 당무

비

당 ( 기 본 급 ，제 수 당 ，상 여 금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포 함 )

법 정 선 입 수 당
- 제 수 당 : 근 로 기 준 법  제 5 3 조 ，

기 술 ，위 험 수 당 통 상 임 금 -실 근 로 시 간  

( 2 0 9  시 간 ) x  근 로 시 간
5 6 조 ，6 0 조 ，7 0 조 
등상 여 금 (연 4 0 0 % 이내)

퇴 직  충 당 금 x  요 율

소 계

산 재  보 험  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 

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시행령 13조

국 민 연 금 국 민 연 금 법  제 7 5 조

건 강 보 험 료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 6 2 조

고 용 보 험 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 

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시행령 12조

경 임 금 채 권 보 장 보 험 임금채 권  보 장 보 험 료  납부액 - 직접계산 및 기준용율 임 금 채 권 보 장 법  제 8 조
복 피 복 비 제 복 , 작 업 복  등 구 입 비 적용 : 산출예시 참조
리 안 전 화 안 전 화  구 입 비
후 식 비 지 원 금 중 식 비  지원 -계 약 목 적 물  달성을 위
생 교 통 통 신 비 교 통 비 ，통 신 비 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비
비 체 력 단 련  비

사 업 소 세 지 방 세 법  제 2 4 8 조

장 애 인 교 용 부 담 금
3 0 0 인 6 |상  ：사업호] 경 우  
장 애 인  고 용 대 신  부 담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제 2 7 조

교 육 비 직 원  법 정 교 육 비

감 가 상 각 비 장 비 의  감 가 상 각 비 법 인 세 법 시 행 령  제 2 6 조

소 계
수 원 가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 % 이내

일 반 관 리 비 합 산 원 가

0 윤 1 0 % 이내

이 윤 합 산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총 용 역  비

※ 건축물 시설관리비 계산기준(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선별적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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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원가계산서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

비 목 내 용 산출기준

개 발 원 가

〇  소 프 트 웨 어  기 능 점 수  산정

-  개 발 원 가  : 기 능 점 수 X 점 수 당 단 가 (별 표  1 0 ) X 보 정 계 수  

(별 표  11 〜 14)

-  기 능 점 수  : 데 이 터 기 능 점 수 + 트 랜 잭 션 기 능 점 수

-  데 이 터 기 능 점 수  =  호 (내 부 논 리 파 일 별  가 중 치 )

+ z (외 부 연 계 파 일 별  가 중 치 )

-  트 랜 잭 션 기 능 점 수  =  외 부 입 력 별  가 중 치 )

+  H 외 부 출 력 별  가 중 치 )

+  z (외 부 조 회 별  가 중 치 )

-  보 정 계 수  : 어 플 리 케 이 션 유 형  보 정 계 수 + 언어 보 정 계 수  

※ 가 중 치  : 별 표 4 〜8 의 기 준 에  의거 적용

〇 일 반 사 항 은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대 가  
기 준 을  적 용 함

〇  본 예 시 는  S /W  사업 
분 류  중 “ S / W 개 발 비 ” 를 
기 준 함

〇 기 타 사 업 은  
특 성 에  따 른  별 도 의  
기 준 이  제 시 되 어  있 음

-  S /W  개 발 비
-  정 보 전 략 계 획 수 립 비
-  S /W  재 개 발 비
-  데 이 터 베 이 스 구 축 비
-  시 스 템 운 용 환 경 구 축 비
-  S /W  유 지 보 수 비

〇  사 업 별  공 정 별  
세 부 산 출 방 법
-  소 프 트 웨 어
사 업 대 가 기 준  별 표 1 〜 
별 표 2 3 에 규 정 된  
기 준 에  의 함

직 접 경 비

1. 당해 사 업 에  특 별 히  필 요 로  하 는  컴 퓨 터 시 스 템  사 용 료

2 . 당해 사 업 에  특별히 필 요 로  하는 소 프 트 웨 어  도 구  사 용 료

3. 선 투 자  후 정 산  사 업 으 로  추 진 되 는  사 업 의  경 우  지 급 이 자

4 . 발 주 자  요 구 에  의 한  특 정 기 술  도입 관 련  전 문 가  비 용

5. 당해 사 업 에  직접 필 요 한  여비

6 .  특 수 자 료 비

7. 제 출 문 서 의  인 쇄 ，청 사 진 비

8. 자 료 조 사 비

9. 기 자 재 시 험 비

10. 위 탁 비 와  현 장 운 영 비

(직 접 인 건 비 에  포 함 되 지  아 니 한  보 조 요 원 의  급 여 와  

현 장 사 무 실  임 차 료  및 운 영 비 를  말 한 다 )

11. 모 형 제 작 비

12. 그 밖에 당해 사 업 에  특 별 히  소 요 되 는  직 접 비 용

이 윤 (개 발 원 가  ) x  2 5 % 이내

계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2호(2009.5.20)에 의한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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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원가계산서
□  투 입 인 력 의 수 와  기 간 에  의 한  산 정 방 법

비 목 내 용 산출기준

직 접 인 건 비

〇  투 입 인 력 의  수 와  기 간 에  의 한  산정 

-  투 입 인 력 수 X 개 발 기 간 X 인 건 비  단 가

※ 공 표 임 금 단 가 에 는  급 료 ，제 수 당 ，상 여 금 ，적 립 금 ， 

산 재 보 험 금  등 을  포 함 함

〇 일 반 사 항 은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대 가  
기 준 을  적 용 함  
단, 인 건 비  단 가 는  
소 프 트 웨 어 산 업 진 흥 법 에  
의 한  S /W 기 술 자  등 급 별  
노 임 단 가  적 용

직 접 경 비

〇  다 음 의  필 요 경 비 를  직 접 산 출

1. 당 해  사 업 에  특 별 히  필 요 로  하 는  컴 퓨 터 시 스 템  사 용 료

2. 당해 사 업 에  특별히 필 요 로  하 는  소 프 트 웨 어  도 구  사 용 료

3. 선 투 자  후 정 산  사 업 으 로  추 진 되 는  사 업 의  경 우  지 급 이 자

4. 발 주 자  요 구 에  의 한  특 정 기 술  도입 관 련  전 문 가  비 용

5. 당 해  사 업 에  직접 필 요 한  여비

6. 특 수 자 료 비 ( 특 허 .노 하 우 사 용 료 )

7. 제 출 문 서 의  인 쇄 ，청 사 진 비

8. 자 료 조 사 비

9. 기 자 재 시 험 비

10. 위 탁 비 와  현 장 운 영 비

( 직 접 인 건 비 에  포 함 되 지  아 니 한  보 조 요 원 의  급 여 와  

현 장 사 무 실  임 차 료  및 운 영 비 를  말 한 다 )

11. 모 형 제 작 비

12. 그 밖에 당해 사 업 에  특 별 히  소 요 되 는  직 접 비 용

〇 실 지 조 사  계 상

제경 비
O 직 접 인 건 비 x 제 경 비 율  

O  제 경 비 율  : 110% 〜 120%
O  S /W 사 업 대 가 기 준  

-  사 업 분 류 에  따 라  제비율 

적 용  기 준 이  다 름
기 술 료

〇  개 발 ，보 유 기 술 사 용  및 기 술 축 적 대 가 , 조 사 연 구 비 ， 

기 술 개 발 비 , 기 술 훈 련 비  및 이 윤  등 을  포 함  

O  ( 직 접 인 건 비 + 제 경 비 ) x 기 술 요 율  

O  기 술 요 율  : 20〜40%

계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2호(2009.5.20)에 의한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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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〇 품 명 :

ᄋ 인쇄물내역
1. 수 량
3. 용 지
4. 면 수

5. 인쇄색도
6. 특수사양
ᄋ산출근거

16절 지 ，국 배 판 (10 절)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 표지 : “ (수 량 X 인 쇄 매 수 (인 쇄 면 수 /2)+(50〇x 절 수 )” X 용 지 1 연 당 단 가  

x  손 지 율 ( x  국전지의 경우 0.694)

© 내 지 : 표 지 와  동일

© 순 원 지 대  : (표 지 + 내지) -  작업설

조  판  비
④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면 당 단 가 X ⑥면 수 ( X © 할증료)

졌 원 고 내 용 을  File으로 제 공 할  경우 면수 일 정 비 율  감 산 가능

사 진  제 판

® 표지 : 인 쇄 기 (판 )크 기 기 준  대당 색도별 해 당 절 수 단 가 X 대(판)

®  내지 : 인 쇄 물 크 기 기 준  면당 색도별 해 당 절 수 단 가 X 면수 또는
인 쇄 기 (판 )크 기 기 준  대당 색도별 해 당 절 수 단 가 X 대(판)수

인 쇄 판 료
® 표지 : 인쇄판대기준단가(일반적으로 4 절 )X 색도수(국판의 경우 X 0.694) 
® 내지 : 인쇄판대기준단가(2 절，전 지 )x 색도수x 대(판)수(국판의 경우 x 〇.694)

인 쇄 비

④표지 : 용지소요량(연단위)X 연당통수X 인쇄료(X 할 증 율 )(X 국배판0.8 또는 

국판 0.67)x (양면일 경우 2)

⑥내지 : 용지소요량(연단위)x 연당통수x 인쇄료( x 할증율)( x 국배판Q 8 또는 

국판 0.67)x (양면일 경우 2)

제 본  비 ®  부수 X ®  면수 X ©  해당 조 달 단 가  ( X  할증요율)

박 비 (금 박 , 은 박 ), 동 판 ，목 형 ，천공, 코 팅 비 ，형 압 ，접지 등

계 ①+②+③+④+⑤+⑥+⑦

일 반 관 리 비 ⑧ 순 원 가 X 일반관리비 요 율 (14% 이내)

소  계 ⑧ 순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이 윤 (⑧ 순 원 가 +③일 반 관 리 비 -①재 료 비 (용 지 대 등 ))X 이윤 요 율 (25%이내)

공 급 가 액 ⑫합계액

부 가 가 치 세 ⑬공급가액 x  부 가 세 율 (10%)

총  계

격 

타

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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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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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X

계약심사 실무편람 ♦ 179



H 관련부서 협조사항

5-1 발주부서

① 발주방침 수립
〇 세부사업계획, 계약방법 등 발주방침 수립 

〇 총사업비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품의 
※ 계약심사로 인한 원가절감을 사유로 배정예산을 초과한 집행품의 불가 
〇 설계용역 발주 시 성과품으로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파일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명기

♦  설계도서 작성 유의사항 ♦
ᄋ 내역서

♦ 노무비, 재료비, 경비조서로부터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최종 
원가계산서까지 자동연산 되도록 조치된 엑셀파일로 작성

〇 일위대가표
♦노임단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기계경비 등은 심사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
♦ 일위대가, 노무량 산출서 등에는 비고란에 적용된 품셈조항 등 

관련 근거를 명시

ᄋ 자재단가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가격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격정 

보 등 2개이상 기관의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페이지를 표시
♦ 견적가격 적용시 2개이상 업체에서 견적 후 반영하고 견적서 

사본 제줄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세부상세 자재내역 역시 설계내역서 작성과 동일하게 자동 
계산 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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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심사 의뢰 

〇 의뢰시기
• 공사용역 : 설계서가 작성되어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직전
• 물 품 : 가격을 조사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직전

〇 제 줄서 류
• 공 사 :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시

방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 등 과업보고서, 설계도면 
(Cad파일 포함),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견적서, 기술심 
사자료 등), 관련 전산파일

※ 설계내역서는 모든 자료가 상호 연동되어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용 역 : 심시ᅭ요청서,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과

업내용서, 인쇄물산출조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학술연구용역 참여자 이력서 등 
심사보조자료), 관련 전산파일

• 물 품
(공 통) 심사요청서, 관련 전산화일, 수의계약사유서
(완 제 품) 산출기초조사서, 과업내용서 또는 규격•사양서 등
(제조•수리) 제조원가계산서, 산출기초조사서, 시방서, 규격서 등
(인 쇄 물) 산출기초조사서, 규격서 등
(기확편집) 산출기초조사서, 과업내용서 등
(수입물품) 산출기초조사서,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유통여부 등 참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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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 의뢰

〇 계약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산출금액 재조정 

등 설계서를 수정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

5-2 계약부서

① 요청서류 검토

〇 계약심사 이행여부 확인

〇 발주부서 요청내역과 계약심사결과를 비교 검토

② 계약집행

〇 계약심사금액에 따른 입찰 집행

5-3 기타 유의사항

〇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효 

율적인 원가산정이 되도록 조치

〇 자체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조달수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

〇 외주설계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 
겨 계약심사기간(10일)이 확보되도록 협조

〇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예산관계 등으로 적기에 발주되지 못한 사 

업을 차후에 발주할 경우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에 대하여 심사 

시점 단가로 변경하여 재산정 후 계약심사 의뢰

〇 심사서류의 누락 또는 미비 등으로 심사서류의 보완이 요구되어 
심사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공문 발송과 동시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계약심 
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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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게약심사 관련 질의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隨 織 현 상 단 :% '나 : : : . '

■  계약심사의 개념은?
〇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2조의 내용에서와 같이 '심사 의 

뢰된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주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적정 원가를 재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부 용어상 액면그대로 계약 자체를 심사하는 것으로 오해하거 
나, 계약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와 혼동하는 경 
우가 있음.

■  현행 일상감사와 업무가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〇 계약심사 업무는 심사의 내용이나 기준금액 측면에서 현행 일상 

감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부분 중복되므로 계약심사 대상 
은 본 지침에 따라 일상감사를 계약심사로 갈음해야 할 것임 

♦ 충청북도는 '08.10.2 일상감사 폐지

■  계약심사 요청은 언제 하는 건가요?

〇 현행 규칙상에는'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음 
ᄋ 즉, 계약심사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 

주 전에 사전 원가분석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자체설 
계 완료 후 또는 용역설계 납품완료 후 심사자의 심사를 거처 부 
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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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 부서에서 저가심사 후 낙찰자 결정까지 하는지?
〇 최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므 

로 계약심사 부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저가심사 후 심사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는 기능까지만 수행하고 낙찰자 결정 
은 해당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

■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접

수당일 및 공휴일 그리고 보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계약심사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접수 
당일은 산입,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규 
정한 보완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조달청 원가검토 의뢰 여부?
〇 현행 규칙상에는 '조달청에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하는 공사에 대 

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과-10873호(2009.7.20) 공문 시달한 바와 같이 100억원 이상 공 
사에 대하여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〇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이행한 경우 별도로 조 

달청에 원가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없음

184 ♦ 부 록



계약심사 살무편람

발 행 일 2 0 0 9 1 년 12 월

발 행 저 충청북도 회계과

관
수

행 정  국 장 신동인

편 집

회 게  과 장 

심 사 1 팀장

정인화 

곽영학

심 사 2 팀장 남기운

저1 작 담  당 물 품 담  당 강충 모

전 축  담 당 원영성

토 목  담 당 윤기호




